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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가.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

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 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나. 2017년 12월 2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7조 등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외대상으로 ‘「최

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44조제3항제3호). 

 

2.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7.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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